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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5 ~2027

소비효율 등급

대기전력 저감제도

고효율인증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23개

냉장고 등
33개

LED등기구, 원심식 송풍기

중·소형 펌프

컴퓨터·모니터·복합
기

LED램프,
대형펌프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20개

의류관리기
에어프라이기

비데, 전자레인지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도어폰

프린터, 유무선공유기

등급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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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W 직관형 형광램프(26mm) 고효율인증, 컴팩트형 형광램프 보급 등으로 시장 전환 촉진

LED1530, LED2060 등 정부의 전략적 시장개입,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적 보급 확산

1st Wave
(형광램프)

2nd Wave
(LED조명)

3rd Wave

시
장
보
급
률

1992 

형광램프 등급관리

1996 

형광램프(32W)인증

2004 

CFLs 보급

2006 

LED 1530

2011 

LED 2060

2008 

백열전구 퇴출발표

2014 

백열전구 생산판매금지

2027.12(예정)

형광램프 생산판매금지

2021

스마트LED조명

고효율인증 보급추진

2009 

LED등기구(실내) 인증도입

2012 

LED등기구(실외) 인증도입 13



LED등기구고효율인증 현황

고효율인증을 획득한 LED등기구(실내/실외)는 ’24년 기준 전체 인증모델의 92%(67,736개)를 차지하며, 

’20년~ ’24년까지 꾸준히(연평균 9.3%)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고효율인증LED등기구모델수: (’20) 47,382 → (’21) 52,737 → (’22) 57,643 → (’23) 63,686 → (’24) 6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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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모델수 LED등기구모델수

52,114 47,382

57,958  52,737 62,785  57,643

69,150  63,686
73,732  67,736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8항, 시행규칙 제22조의 2, 별표 2의2를 통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4가지 요건(해당 기자재의 기술 수준, 보급 정도, 인증 등 실적, 이외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검토현황

 해당 기자재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한지 10년이 지난 경우

1. LED실내등기구 고효율인증 도입 시기 : ‘09.9월로 현 기준 15년 경과

2. LED실외등기구 고효율인증 도입 시기 : ’12.4월로 현 기준 12년 경과

 해당 기자재의 연간 판매 대수가 해당 연도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전체 판매 대수의 100분의

10을 넘은 경우

전체 고효율인증 제품 대비 LED등기구의 판매비율 : '23년 기준 56.0% * 출처 : ’23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판매 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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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정부에서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보급 성숙단계에 접어든 제품의

효율등급제 이관 실시 계획을 발표

* LED등기구는 ’25년까지 소비효율등급 제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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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최근 해외동향/기술분석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실내·실외 LED등기구에

대한 등급(안)을 마련(등기구 효율등급제도 이관을 위한 인증기술기준 현행화 연구 수행)

* 전문가 회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에 이슈노출

 (‘25년 제1차 설명회) 시장에제도이관시그널전달및업계의견수렴을위하여설명회개최(약200명참석)

 일시 및 장소 : 6/25, 일산 킨텍스

 주요 내용 : 연구용역 결과 설명 및 산업계 질의응답 토론(전문가 패널)

 (‘25년 제2차 설명회) 제도이관방법, 시기안내및업계의견수렴을위하여설명회개최(약80명참석)

 일시 및 장소 : 8/29, 부산 벡스코

 주요 내용 : 제도이관방법, 시기안내설명 및 산업계 질의응답 토론(전문가 패널)



 이관 방법 : 최저소비효율제 채택

 기업의 의무 제도로 진입 시 상대적으로 소비효율등급제에 비해 경쟁 측면에서 보다

수월하다는 장점과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실내/실외 LED등기구 모두 최저소비효율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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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기준 및 적용범위

 현행 고효율인증기준의 효율기준, 적용범위를 제도 이관 시 적용하여 기업의 혼란 방지

LED 실내등기구(lm/W) LED 실외등기구(lm/W)

소비전력 최저소비효율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10W이하 100

11510 ~ 30W 105

30W초과 110

비고 고효율인증기준 고효율인증기준



 시행 시기 : ’28년 1월 1일

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최저소비효율제 시행을 ’28년 1월 1일로 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 참고 형광등 퇴출(’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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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 기업에서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최저소비효율제로의 원활한 준비 및 명문화를 위해 2건의

규정 개정 진행(고시)

1. 현행 고효율인증규정(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에서 LED등기구를

’27년12월31일부터 제외, 신규인증 및 유효기간은 ’27.9.30일까지 → 연내 개정 목표

2. 최저소비효율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LED등기구(실내/실외)의 적용범위, 

소비효율 측정항목 등을 신규로 제정하고 경과조치를 통해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부터

→ ’26년 상반기 內 개정 목표




